
승선정원 명

승객 준수사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    

    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나.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다.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라. 영업시간외 항해, 영업구역 외 지역의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취사, 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하는 행위

  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아. 시제한기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 2)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3. 기상악화 등으로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금지구역에 하선을 요구 하여서는 안된다.

 4.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5.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생물은 포획․채취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